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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들어가면서

  공기업 개 정책은 1980년  이후 정

부 재정 자와 공기업의 비효율성 문제

의 확 에 따라 세계 으로 확산되었

으며 아직까지 많은 국가의 정책 우선 

순 에 포함되는 사안이다. 공기업의 효

율성을 높이기 한 안 검토는 공기업 

설립 때부터 발생하는 태생 인 이슈이

다. 즉 공기업은 ‘주인없는 기업’ 는 

‘복주인(double principal)’ 는 ‘복

리인 문제(double agency problem)’ 

등의 문제로 인하여 책임경 이 어렵고 

경 진에 한 모니터링이 느슨하기 때

문에 운 의 비효율성이 래된다는 것

이다. 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-공기

업 계의 “탈정치화(depoliticization)”

를 한 가시 인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

되면서 계 재설정을 한 개 로그

램이 강구되기 시작하 다. 

  공기업 개 은 크게 민 화를 통한 정

부기능의 근본 인 재조정과 경쟁 확 , 

기업 내부지배구조의 개선  경 평가

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 인 개 으로 

구분할 수 있다. 그러나 일부 선진국을 

제외한 많은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사회

‧정치‧경제 인 제약으로 인하여 민

화는 그 실질 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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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. 즉 자연독  산업의 특성에 

따른 구조 인 문제, 민 화 추진에 있

어 자본시장의 제약, 특정 공기업의 높

은 경제연 (economic linkage)효과, 

재벌  다국 기업에의 경제력 집

상에 따른 인수 상기업의 부정 성, 공

기업의 고용창출기능의 요성, 불안정

한 사회‧정치구조 등의 이유로 인하여 

민 화정책은 계획 비 조한 실 을 

보이고 있다. 이러한 과정에서 경 평가

제도(경평제도)는 공기업의 성과제고  

경 진에 한 인센티  부여라는 목

에서 그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. 

  성과계약제도 (performance con-

tracting system)라고도 불리고 있는 

경평제도는 기에 랑스(1970, 로그

램계약- Program Contracting)와 

국(1976, 운 이해각서-Memorandum 

of Understanding)에서 도입한 이후 

인도 (1986, 운 이해각서-Memoran-

dum of Understanding), 국(1987, 

계약 리제도- Contractual Manage-

ment System), 키스탄(1983, 시그  

제도-Signalling System), 냐, 세네

갈, 콩고, 베네주엘라, 볼리비아, 멕시코 

등 많은 국가가 공기업의 리를 해 

도입하고 있다. 한국 한 외가 아니

어서 1984년 정부투자기 의 경평제도

의 도입 이후 지방공기업에서는 1993년

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  경평제도는 경 통제제도(manage-

ment control system)의 일환으로 다

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. 첫째, 

경평제도는 ‘성과에 한 계약’을 통하여 

정부와 공기업간의 계의 재정립을 시

도한다.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을 명확하

게 정의하고 명문화함으로써 과거 련 

정부부처에 의한 무분별한 개입에 따른 

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정부-공기업

계의 ‘탈정치화’ 는 ‘ 계의 분 화

(decoupling)'를 이룰 수 있다. 이러한 

과정에서 경평제도는 복된 련부처

의 개입을 축소하고 장 들에게 명확한 

법령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정부의 

‘다른’ 기회주의  개입요인을 최소화시

킬 수 있다. 

  둘째, 경평제도는 기 의 성과평가를 

통하여 공기업 경 자의 동기부여를 시

도하고 있다. 경 개선의 동기를 부여하

기 하여 경 자율권은 보장하되 경

성과에 한 책임을 묻는 성과제도의 도

입은 민간기업의 시장에 의한 평가와 유

사한 시스템으로 유도하는 것이다. 여기

서 요한 은 정부와 공기업 양당사자

간의 의를 통한 합리 인 평가방법 도

출  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이에 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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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합리 인 성과제도의 실행이다. 특히 

공기업이 처한 사회‧경제‧정치  환경, 

즉 경 자들이 자율 으로 행사할 수 있

는 경 권의 한도를 고려하여 이들이 납

득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개발은 정한 

유인동기의 부여의 측면에서 요한 요

인으로 작동하고 있다.  

  셋째, 경평제도는 공기업 최고 경 자

의 경 목표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해

당기업의 상업 인 목 과 사회  는 

공익 인 목 간의 차이 을 구분하려

는 시도를 하고 있다. 따라서 뚜렷한 경

목표의 설정과 정보시스템과의 연계

를 통하여 공기업의 핵심역량(core 

competence)분야에 자원을 집 할 수 

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것이다. 

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기업의 리

인의 목 함수는 과거 사회후생(social 

welfare)의 극 화라는 모호한 개념에

서 평가지표에서 나타난 분명하고 측정 

가능한 목 함수로 환하게 되어 주인-

리인의 문제를 부분 으로 해소할 수 

있다.

  넷째, 경평제도는 정부, 노조, 그리고 

경 자와 기타 이익집단들로 하여  공

기업의 역할에 한 기 수 을 조정하

도록 하기도 한다. 과거 ‘주인없는 기업’ 

는 ‘주인- 리인’문제로 인하여 발생

하는 공기업의 사회 인 역할이 정부와

의 계약 계의 설정에 따라 명확한 경

목표 추구체계로 바 게 되어 이해 당사

자의 기 수 을 조정한다는 것이다. 

한 경평제도는 정부와 공기업간의 계

에 있어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상호간

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기능을 수행

하기도 한다. 따라서 경평제도는 정부의 

공기업 경 통제시스템의 간소화 는 

상호 역할에 한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

공기업이 처한 경 환경에서 발생하는 

불확실성(uncertainty)과 불안정성(in-

stability)을 일 수 있다는 것이다. 

  2. 지방공기업의 경 평가

     제도의 내용  

  정부는 “지방공기업의 경 실 을 평

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 인 경

개선을 도모”하기 하여 지방공기업법 

제78조에 근거하여 1993년부터 경평제

도를 시행하고 있다. 지방공사‧공단은 

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직

기업은 매년 50%씩 평가를 실시하는 것

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상기에서 언

하 듯이 경 평가에 따른 동기부여

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

도한다는 목 으로 운 되고 있다. 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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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경 신 추진실 을 경 평가

에 반 하여 경 신의 지속 인 추진

을 유도하고 있다. 행정자치부의 경 평

가 계획에 따르면 2000년에는 설립한지 

1년이 경과한 69개의 지방공사‧공단과 

64개 지방직 기업(지방상수도사업 92

개  46개, 지방하수도사업 21개  9개, 

공 개발사업 44개  9개)에 한 평가

가 이루어지게 된다. 

  경 평가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행정자

치부에 설치된 ｢지방공기업경 평가

원회｣에서 경 평가등  결정방법을 심

의한 후 행정자치부 장 이 결정하여 지

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게 된다. 이

러한 평가기 을 기 로 하여 정부에서 

지정한 문기 이 행자부와 합동으로 

평가를 수행하며, 과거의 행을 보면 

지방공사‧의료원의 경우 국지방공사

의료원연합회, 직 기업  기타 지방공

사‧공단은 한국자치경 회에서 역할

을 수행하 다. 한편 서울시는 산하기

에 한 평가를 독자 으로 실시하 으

나 2000년부터는 부분 으로 일원화하

여 타 지방공기업과 같은 체계로 평가받

기로 하 다. 계약체결의 주체를 살펴보

면,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평가실시

기 과 평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며, 평가

실시기 에서 추천한 평가반을 지방자

치단체의 장이 산하 공기업의 평가반으

로 하여 실사를 진행한다. 평가는 

이미 설정된 평가지표에 근거한 자료분

석  지실사를 통하여 실시된다. 이

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

확보할 목 으로 평가윤리강령을 제정

하고 있다.

  평가지표는 총 100 으로 계량지표와 

비계량지표의 가 치 비 은 사업내용

별 특성을 감안하여 배분하 으며 직

기업의 경우 상수도는 40(계량) : 60(비

계량), 하수도는 35 : 65, 공 개발은 15

: 85로 구성되어 있다. 지방공사‧공단의 

경우 도시개발공사는 45 : 55, 시설 리

공단은 50 : 50, 주차 리공단은 36 : 64, 

지하철공사는 41 : 59로 구성되어 있다. 

비계량지표에 해서는 2000년도부터 

제도를 개선하여 상 평가를 통해서 각

등 별 기 분포비율을 강제 배분하기

로 하 다. 이에 따라 공사‧공단 유형별

로 5개 최종 평가등  {가(10%)‧나

(25%)‧다(35%)‧라(20%)‧마(10%)}

에 의거 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. 

  각 공기업별 평가등 은 평가단의 자

료분석  지실사 작업이 종료된 이

후 행정자치부 ｢지방공기업경 평가

원회｣에서 정한 경 평가 등 결정방법

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｢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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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공기업경 평가 원회｣에서 부여하게 

된다. 행자부 ｢지방공기업경 평가 원

회｣에서는 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경우 등 별 배분비율의 20% 범  

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

다. 

  정부는 이러한 평가등 (결과)을 임‧

직원의 성과연   기 성과 에 반

하고 있으며, 성과에 따라 임원의 성과

연 액을 최고 460%(기본 )에서 최  

100%에서 결정할 수 있다. 한편 직원의 

성과 은 최고 260%에서 최  100%의 

수 에서 결정된다. 한 평가자료는 경

진단 상 공기업 선정에 있어 기 자

료로 활용되고 있으며, 지방공기업경

상 수상자 선정에 참고되고 있다. 한

편 경 평가보고서에 시된 개선사항 

등은 지방자치단체  각 공기업에서 향

후 업무추진계획에 반 하여 시행하고 

있다.

  3. 경평제도의 개선방안

  1) 일반  개선방안

  경평제도의 성공을 한 요한 제

조건은 우선 정부의 공기업 자율경 에 

한 의지이며 이러한 제도의 체계 인 

운 이다. 지방공기업의 자율경 과 책

임경 을 한 법규는 충분히 마련되어 

있으나 실 으로는 정부의 기회주의

인 개입으로 제 로 운 되지 못하고 

있다. 그 로 경 평가의 결과는 임직

원의 성과 여(보 스)를 결정하는 데에

만 사용되고 있고 경 성과에 한 책임

추궁, 즉 경 진 교체  각종 인사상의 

불이익과 이익을 야기하는 조치는 실시

하지 못하고 있다. 따라서 정부는 경

평가방법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선

행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최 한 확보한 

이후 이러한 결과에 따라 경 자의 ‘책

임’경 제도를 명확하게 구축하여야 한

다. 

  그리고 재 지표개발과정에서 피평

가기 의 참여는 피상 인 수 에서 이

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제도에 

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은 편이다. 

따라서 정부는 해당 기업의 특성을 고려

한 개별 인 평가제도를 구축하여야 하

며 이들의 극 인 참여와 이들과의 합

리 인 의체제를 구축하여 평가제도

에 한 합리  ‘순응’을 이끌어 내야 할 

것이다. 

  한 이러한 제도가 평가의 환류

(feedback)과정을 통하여 효과 으로 

해당 기업의 경 반에 정 인 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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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미치기 해서는 기업내의 평가지표

리체계와 경 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

야 한다. 즉 최고 리자가 이러한 내부

리제도를 통하여 지표를 체계 으로 

리하고 이에 따라 내부 리자에게 

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

사  리체제로 환되어야 한다. 

  추가 으로 정부는 평가기   평가

참여자의 문성제고를 한 조치를 실

행하여야 한다. 이는 실 인 평가비용

책정을 통하여 유능한 문가를 평가

원으로 빙을 할 수 있어야 하며, 한 

제도 으로 평가 원 선정을 심사할 수 

있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평가 원의 

책임의식을 확보하기 해 기 별 주필

제도를 도입하는 등 책임평가체제를 구

축하여야 한다.

  2) 추진체계

  행 경 평가주체는 이원화되어 있

어 평가시행에 혼선을 래하고 있다. 

실제로 평가방법  기 설정은 행자부

의「지방공기업경 평가 원회」심의

를 거처 행정자치부장 이 결정하고 있

으나 평가의 실행은 해당 공기업이 속한 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당하고 있다. 서

울시의 경우 평가등 에 따른 기 성과

 차등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

한 정부의 안은 없는 상태이다. 따

라서 정부는 지방공기업법개정을 통하

여 경 평가주체의 일원화방안을 강구

하여야 할 것이다. 한 경 평가 실시

기 으로 한국자치경 회, 의료원연합

회, 서울시 자체평가단 등 3개 기 이 

참여하고 있어 평가체계의 일 성이 없

다는 지 을 받고 있다. 이에 따라 기  

유형별 평균과 분산(variance)이 크게 

차이가 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. 따

라서 정부는 이러한 평가실시체제를  간

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

이다.

  3) 지표체계의 개선

  지표상의 문제로는 우선 기 별 특성

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

이 있을 수 있다. 각 기 의 경 환경과 

보유하고 있는 내‧외부  자원이 각각 

다르기 때문에 경 리  사업 리분

야에 동일한 산식과 가 치를 부여할 경

우 기 의 실 을 왜곡하여 평가할 수 

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정부는 각 기

의 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지표개발

을 고려해야 한다. 그리고 기 의 유형

에 따라 계량  비계량지표의 비율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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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: 85까지 확 되고 있는 바, 가  

평가지표를 계량화하고 주 인 평가

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비계량지표를 

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.   

  한 행 지표는 경 진이 통제할 수 

있는 내부경 요인과 통제할 수 없는 외

부  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

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. 그 로 정부시

책 수행(공공성)에 따른 수익증감효과와 

요 규제에 따른 수익상의 문제 그리고 

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(유가

인상) 등은 경 진이 내부 으로 통제할 

수 없는 요인이므로 이러한 요인은 실

평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.

  그리고 행 지표체계는 효율성지표

를 심으로 책임경 , 경 리, 사업운

, 고객만족의 네 부분으로 나뉘고 있

으나, 지표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기

(경 신과 련된 정부의 의도)이 

의도하고 있는 략목표와 상  비 과

의 연계가 불확실하고 경 개선 노력  

자율경 기조의 확 를 한 경 진의 

다각 인 노력을 효과 으로 평가하지 

못하고 있다. 따라서 정부는 경 진의 

략  사고  기업의 우선 순 에 따

른 제도개선 실  그리고 사  고객

리, 재무 리의 정성 등을 기업의 내‧

외부 인 경 환경을 감안하여 체계

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체계를 재구

성해야 할 것이다. 이를 해서는 

Kaplan과 Norton(1992)이 주창한 “균

형  성과기록표 (Balanced Score-

card)” 개념의 도입을 극 검토할 수 

있다. 

  (1) 계량지표

  계량지표의 가장 큰 문제로는 ‘ 심지

표의 부재’를 지 할 수 있다 (장지인 & 

이정구, 1999). 행 평가제도에는 평가

목 이 명확하고 평가의 합리성이 확보

된 개별 평가지표가 많이 포함되고 있다. 

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재정자립도, 리

비용, 노동생산성 등 단순 나열식으로 

제시되고 있고 심지표의 부재로 경

진에 뚜렷한 경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

고 있다. 따라서 정부는 해당 회계연도

에 명확한 경 목표를 경 진에 제시할 

수 있는 수익성에 기 한 경제  부가가

치(EVA: Economics Value Added) 

개념 는 생산성을 측정하는 총요소 생

산성(Total Factor Productivity) 개념

을 심지표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

할 것이다.

  ‘요 수   리’지표에서는 ‘요 인

상’항목 등 상기에서도 언 하 듯이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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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경 리 범 를 벗어나는 평가

항목이 존재함으로 이에 한 시정이 필

요하다. 즉 경 평가의 목 은 책임경

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으나 평가지표  

경 자의 권한 밖의 사항에 하여 평가

를 시도할 경우 부(-)의 동기부여를 하

게 되어 역효과를 내게 된다.

  (2) 비계량지표

  본고에서는 사업유형별 비계량지표의 

세부 인 개선사안을 공기업의 수가 가

장 많은 상수도사업을 심으로 언 하

기로 한다.

  우선 책임경 부문에서 ‘ 리자의 경

철학, 사명감  직원의 의식’지표는 

기 평가가 아닌 기 장평가에 한 이

슈임으로 가 치를 폭 축소 는 폐지

해야 한다. ‘경 목표 달성을 한 리

자의 노력’부문에서는 ‘기업비 의 구체

성  조직원 공유도’ 지표를 추가하여 

공기업의 략경 체제 확립을 유도해

야 하며 ‘경 목표의 명확성과 실행계획 

수립여부’를 추가하여야 한다. 한 ‘경

성과에 한 보상제도’는 인사  조

직과 련된 지표로 이 시킴과 동시에 

지표의 가 치를 높여 성과제도에 한 

동기부여를 강화해야 한다. 한편 ‘경 정

보시스템의 효율성’을 추가하여 사

인 지식경 체제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

다. 

  ‘조직 리’부문에서는 지표명을 ‘조직 

 인사 리’로 바꾸고 그 내용 한 보

강해야 한다. 첫째, 조직 리지표와 련

하여 ‘조직진단유무와 구조개편노력’은 

‘조직운 의 효과성’으로 환하여 조직

신설  상 직  증설방지  비용 효

과  조직운 을 강조하여야 한다. 둘째, 

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정책에 부응하

는 기 의 조직운 체제에 해서도 평

가할 수 있는 항목의 추가도 고려해야 

할 것이다. 인사 리지표와 련하여서

는 ‘ 리자의 인사권 확보정도’항목과 

‘인사고과제도의 비합리성 제거노력’항

목을 통합하여 ‘인사 리의 공정성’으로 

체해야 한다. 그리고 ‘인력 리’지표는 

‘인사 리’지표와의 통합을 검토하여야 

하는 바, 통상 으로 이러한 지표는 같

은 부서에서 리하거나 같은 기능(인사

제도)을 수행하기 때문이다. 한 ‘비공

식활동의 활성화’지표는, 기 에서 비공

식활동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통상 으

로 직원간의 자발 인 참여를 평가하는 

지표이기에 때문에 기 평가에서는 제

외되어야 할 것이다. 한  단계에서

는 련성이 낮은 편이나 공기업의 노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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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계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을 

감안하여 노사 련기능의 정성  노‧

사 화창구의 제도화 등의 노력을 평가

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을 련 

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한다.

  그리고 비계량부문에 추가되어야 하

는 지표는 ‘인건비 리의 정성’에 한 

것으로, 정부 산지침에 따른 인건비 조

정노력, 성과 제도 도입을 한 노력, 

기타 여성인건비 통합  리 노력, 

퇴직  리의 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

할 것이다.

  ‘자   채무 리’부문에서는 ‘ 험

리’항목을 신설하여 기 들의 재무 리 

제도의 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 

한 ‘ 산  회계 리’지표에서는 자본

산의 타당성에 한 평가항목이 부재

하며 이에 한 요성은 재무행정이론

에서도 강조되고 있음으로 련항목의 

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. 한 ‘회계장

부의 비치, 기록상태’ 항목은 ‘회계처리

의 투명성’으로의 체를 검토하여 경

의 투명성 정도를 포 으로 평가하도

록 해야 한다.

  ‘고객만족’부문에서는 우선 ‘여론조사 

 민지원’지표와 ‘주민편익증진을 

한 제도개선’지표를 통합하여 ‘고객서비

스 개선노력’ 지표로 개칭하고 고객 주

의 서비스 제공여부, 장서비스 개선여

부, 고객만족도 조사여부  서비스제도

의 개선실 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

하도록 하여야 한다. 한 인터넷을 통

한 고객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하여 

homepage의 운 여부  활용도 조사

에 한 항목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.

  ‘ 수운동 개’지표는 최근 수자원의 

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 자원의 낭비

를 최소화하기 해서라도 지표의 요

성을 강조하여 재 3 인 가 치를 높

이는 작업이 필요하다. 그리고 수 페

인 심의 평가항목에서 연구개발을 장

려할 수 있도록 추가 인 항목개발이 선

행되어야 한다.  

  4. 결 어

  경평제도  성과제도 도입 등을 포함

한 효율성 지향 인 부분 인 개 은 공

기업이 처한 경 환경의 격한 변화에 

따라 심각한 도 에 직면하고 있다. 특

히 이러한 진 인 개선책은 여 히 정

부개입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으며 이러

한 개입은 필연 으로 공기업의 비효율

 경 으로 이어진다는 데 그 문제가 

있다. 한 기 간의 형평에 한 정치

 고려사항이 경평제도의 효과 인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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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을 제약하고 있어 이에 한 개선이 

필요하다고 하겠다.  경평지표  추진

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이러한 제

도의 요성을 강조하고 경평제도가 정

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

보여주어야 한다. 즉 정부는 각종 개입

을 최 한 자제하고 경 평가의 결과와 

경 진의 인센티 와의 연계를 최 한 

유도하고 엄격한 상벌주의를 통하여 책

임경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. 이러한 제

도의 정착을 해서 우선 으로 경평제

도를 개선해야 하며, 정부는 개선방안을 

(i) 추진체계의 개선, (ii) 지표체계의 개

선, (iii) 계량지표의 개선, 그리고 (iv) 

비계량지표의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본

고에서 언 하고 있는 사안을 심으로 

근해야 할 것이다.  

  한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공기업 경

자의 내부유인의 변화를 한 체계

이고 합리 인 경 평가제도의 정착 이

외에, 외부 경 환경의 변화, 즉 경쟁제

도, 정부-공기업 계의 근본 인 재정립

과 규제제도의 개 으로 표 되어야 한

다. 한 기업차원의 꾸 한 내부경

신, 책임경 환경의 조성, 민 화의 가능

성 타진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, 

경평제도는 이러한 조치와 보완 인 

계를 유지할 때에 그 효과를 발휘할 수 

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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